연구비관리지침 신·구대비표
(2026.1.1. 개정)
	현행
	개정(안)
	비고

	제26조(간접비)
2. 간접비는 매월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 일괄징수하여 산학협력단 간접비 회계로 전출한다.
	제26조(간접비)
2. 간접비는 연구비가 입금될 때마다 연구지원 총괄부서에서 일괄징수하여 산학협력단 간접비 회계로 전출한다. (개정: 2026.1.1)
	[bookmark: _GoBack]※ 매월 → 연구비가 입금될때마다

	제27조(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③ 과학문화활동비는 실질적인 연구과제의 홍보와 과학기술 문화확산을 제고하기 위해 현업부서(학과)로 예산집행 권한을 부여하되 부서차원의 공용성 경비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1.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학과(부): 연구자 원소속 부서(학과)로 예산 배정
2.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학과(부) 및 독립채산기관: 연구관리부서로 예산 배정 후 총괄관리

	제27조(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③ 과학문화활동비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성과 홍보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6.1.1)
1.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학과(부): 연구자 원소속 부서(학과)로 예산 배정
2.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연구지원 단위부서 및 독립채산기관: 연구지원 총괄부서로 예산 배정 후 총괄관리
3. 집행용도 
  가. 연구성과 홍보용 자료 제작 및 행사 운영 
  나. 홍보용 기념품 제작, 학회 부스 운영 
  다. 대중 강연, 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라. 홍보 전문가 양성 
  마.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 과학문화활동비 상세 내용 
3. 집행용도의 구체화 



